
대한용접 접합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1. 연구논문(기술논문 포함)은 용접‧접합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리뷰논문은 공학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학문적이면서 

현장에서 응용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담당편집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하

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으면 심사완료 요구 일자 내에 소정 양식에 따라 심사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경과 시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의 내용은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가부를 평가하며 논문의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부

분, 투고 및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

로 보내야 한다.

8.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3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학회에서 독촉하고, 45일이 경과

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사유와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기는 단 1회에 한한다.

9. 논문심사는 2심까지 할 수 있고 게재는 심사위원 2인의 “가” 판정 받은 것에 한한다.

10. 2인의 “가” 또는 “부”의 판정을 받고 나머지 1인이 심사 중인 논문은 나머지 1인의 

심사결과와 관련없이 논문심사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논문이 게재될 때 집필자는 1회의 교정을 보도록 한다. 이때 가필 삭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투고논문의 논문심사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심사위원 심사 체크 포인트

1. 논문의 내용이 심사위원님의 전공 분야와 맞지 않거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심사에 어

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학회로 반송하여 주십시오.

2. 원고가 학회 논문원고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주십  

시오. 만약 작성지침에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원고를 학회로 보내   

시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3. 논문상 후보 논문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논문심사서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4. 심사는 반드시 심사완료 기일을 지켜 주십시오.

6. 논문을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